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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한국 민간단체들이 추진하였던 지난 20여년 간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민간교류는 북

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존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주의적 활동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 그리고 미래의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반

이 되기에 남북 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NGO들의 대북지원과 교류활동은 전면 중단되어 있다, 현재 인도

지원 활동은 남북 간 정치상황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남북 당국 공히 대북·대남 정

책의 종속 변수로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주의의 위기는 곧 

남북관계 전체의 위기이기도 하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둘러싼 남북 당국 간의 기싸움

은 남북 당국 간 신뢰 수준과 양측 공히 인도주의를 대북, 대남정책의 종속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을 돕는 일이지만 그 동력은 한국 국민들의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와 동포애에서 나온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는 

것은 단순히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축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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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적 품격, 실천적 동포애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북지원의 쇠퇴는 

한국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민족적 포용성에 큰 장애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는 점에서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대북지원의 현황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통일부는 당분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 추진에 따른 물자지원과 방북, 제3국 접촉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정

하였고 장거리 로켓발사 직후인 2월 17일 대북지원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

혔다. 이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동과 대북교류는 전면 중단되어 있다. 

 

<참고>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1999년-2016년 7월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7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정 

부 

차 

원 

무 

상 

지 

원 

당국차원 339 944 684 832 811 949 1,221 2,000 1,432 - - 183 - - - - - -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34 62 65 81 102 120 134 216 241 77 21 - - - - 24 1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 - 229 243 205 262 19 139 335 197 217 - 65 23 133 141 116 - 

계 339 978 975 1,140 1,097 1,313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23 133 141 140 1 

식량(쌀)차관 - 1,057 - 1,510 1,510 1,359 1,787 - 1,505 - - - - - - - - - 

계 339 978 975 2,650 2,607 2,672 3,147 2,273 3,488 438 294 204 65 23 133 141 140 1 

민간차원(무상)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09 725 377 200 131 118 51 54 114 15 

총 액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96 141 183 195 254 16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중에는‘결의안의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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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국제기구와 NGO들의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함’을 명

시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당국 차원의 지원은 물론이고 민간차원의 지원활동도 규

제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들의 가장 기본적 활동인 대북 간접접촉 활동 조차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의 54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협의체인‘대북협력민간단체협

의회(북민협)’에서는 6월 28일“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의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

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올해 8월 말, 9월 초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에 따른 

민간단체들이 긴급 지원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지원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

일부는 9월 초 수해 지원 협의를 위한 <북민협>의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해 수리 

거부를 통지하고 10월 14일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수해 관련 사항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인도지원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5차 핵실험 이후 여러 상황이 엄중하고 특별하

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상황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북민협>은 대북 직접 지원을 포기하고 10월 7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북

한 수해지원에 대한 후원약정서를 체결, <북민협> 회원단체들로부터 기탁받은 2억1

천만원 (18만7천달라) 를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달된 후원금은 국제적십자사

의 북한수해지원 사업 중 주거 및 비식량물자(Shelter and NFIs) 구입에 쓰여지고 있

다고 한다. 또한 <북민협>의 국제적십자를 통한 지원과 별도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 평화3000 등 여러 단체들이 수해지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이중 몇몇 단체들

은 해외동포단체를 통해 밀가루와 필수의약품, 겨울의복, 살림집 복구자재 등의 긴급 

구호물자를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적 대북지원의 정상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입장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의 입장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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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고제인 북한주민사전접

촉신고를 허가제로 불법 운영하고 있음으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인도지원의 가장 기

본적이고 중요한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를 즉각 수리해야 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라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등 인도적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발표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하며,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지 않고, 특히 취약계

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셋째, 정치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대북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률 제정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자 한다.   

<북민협>은 현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2013년 1월 16일,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

회 협약’을 공식 추진하였고 사회협약의 내용 중 하나로 대북지원 관련 법률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제19대 국회에서 몇 개의 대북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

진되었으나 폐기되었고 올 해 9월 초‘북한 인권법’ 발효로 인해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 인권법’의 규정을 받게 되었다. 이는 인권과 인도지원을 연계하는 것으로 인도

주의 원칙에 반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에 <북민협>은 

지난 7월 정책위원회에서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그간 4차례의 위원

회 회의와 한차례의 내부 정책간담회를 거쳐 대북지원 관련 법률안인‘남북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안 중이다. 이 법률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대북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법

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북지원의 목적: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존

권의 위기를 극복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포애 증진과 남북 주민간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함. 

○ 대북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앰.  

○ 대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인도적 필요 그 자체에 기반하여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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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지원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북지원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는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대북지원이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

력하여야 함.  또한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체적인 사업을 임의로 제한해서는 안되

며 만약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대북지원 추진과 그와 관련한 연구·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남북인도협력추

진단’을 설립·운영함 

지난 20년간 대북지원 단체들은 북한을 오가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후원금을 모으고, 사업을 직접 실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주민들은 함께 만나 

사업을 진행하며, 서로에 대한 거리를 조금씩 좁혀 나갔다. 물론, 민간단체의 대북지

원이 남북 간의 모든 꼬인 문제들을 풀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시기 민간의 대북지

원은 정치군사적 지형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전개되며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구실을 해 왔다. 그러나 이것도 옛말. 지난 6년간 민간의 대북지원은 사실상 전면 중

단됐으며, 현재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제3기관을 통한 지원, 

즉 도너(후원자)의 역할에 한정돼 있다. 

작금의 대북지원 환경은 민간이 처음 대북지원을 시작하던 1990년대 중후반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가 북측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았고, 대한적

십자사로 지원 채널을 일원화하는 창구단일화 조치를 취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 

제약조건에도 당시 남한 정부가 민간의 대북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 공간을 열어

두었던 반면, 현 정부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지원마저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논평하

며 민간의 활동 자체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8회 대북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 미국 대북

지원 단체의 대표는 수해를 비롯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나는 지속적인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안전이라는 토대 위에

서만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난 9월 홍수가 야기한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은 자연재해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뿐 아니라, 북한 내부에 상존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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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의 필요성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

을 다시금 상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금은, 정치와는 상관없이,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때다.” 

 
 
 
 
 
 
 
 
 
 
 
 
 
 
 
 
 
 
 
 
 
 
 
 
 
 
 
 
 
 
 
 
 
 
 
 
 
 

 

* 이 글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

이 진행한 ‘2016 영문콘텐츠사업’ 제4차 보고서입니다.  


